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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이

  ○ 읍면동 능 환과 한 한시 구  원(주민자치과)이 연장 승인 에 

라 존속 한을 조 하 는 것임. 

 2. 주요골자

   ○ 주민자치과의 존속 한을 2002. 12. 31에  2004. 6. 30 까지로 

연장 조 하  함.  

   

 3. 법 근거

   ○ 읍면동 능 환  한시 구  원 연장승인 

     - 〔경남도 행  13101 - 12463 (2002. 12. 4)〕

 4. 개 조 (안) : 별첨



사천시 조       

사천시행 구 치조 개 조 안

  사천시행 구 치조  다음과 같이 개 한다.

 

조  493  사천시행 구 치조 개 조  부칙 2항을 다음과 같이 개 한다.  

  ② (한시 구) 7조  주민자치과의 존속 한 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

        부     칙

1조(시행일) 이 조 는 공포한 날부  시행하 , 조  493  사천시행 구

치조 개 조  부칙 2항  2003년 1월 1일부  용한다. 

2조(다른 법규의 개 ) 사천시의회 원회조  다음과 같이 개 한다.

  3조 2항 2  “ 국, 120 동 , 체 시 리사업소,”를 “ 국, 체 시

리사업소,”로 한다. 



신․구조  비표 

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안

    부 칙( 493 ) 

 ① (생  략) 

 ② ( 효 간) 7조  주민자치과는 

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 을 가

진다.  

        부  칙( 493 )

① ( 행과 같음)  

② (한시 구) 7조  주민자치과의 존속

한 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

<신   >         부      칙

1조(시행일) 이 조 는 공포한 날부  시행

하 , 조  493  사천시행 구

치조 개 조  부칙 2항  2003

년 1월 1일부  용한다. 

2조(다른 법규의 개 ) 사천시의회

원회조  다음과 같이 개 한다.

  3조 2항 2  “ 국, 120 동 , 체

시 리사업소ꡓ를 “ 국, 체 시

리사업소,”로 한다.


